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

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 ❶ ‘20. 4. 9. ~‘20. 5. 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

외국인으로서, ❷ 시행일(4. 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

 • 시행일(4. 9.)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를 받은 사람

  연장처리 방안

  •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

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예외적 처리 대상 >

□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법령·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까지 연장 처리

 • 호텔 ·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유의사항

  •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장거리 이동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확인 (4. 10.(금)부터 조회 가능)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자주찾는 

서비스 > 체류기간 확인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예시>


